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차 변경계획안2025 2「 」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1.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년 월 일 평창군수 제출 . : 2025 8 25 , 

나 회부일자 년 월 일 회부 . : 2025 9 4

다 상정일자 제 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 차 공유재산관리계획 . : 306 ( ) 1

심사특별위원회               년 월 일 상정 월 일 의결(2025 9 4 , 9 5 )

제안설명의 요지2. 

제안자 회계과장   ( : 손영미 )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 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10 2 」 년도 평창군   2025

공유재산       관리계획 차 변경계획안2 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년도 평창군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차 계획은2025 2

토지 취득    - : 건 필지 천원 2 , 5 , 124,260 , 27,912,855㎡

건물 취득    - : 건 동 천원 3 , 16 , 2,701.45 , 13,446,000㎡

토지 처분    - : 건 필지 천원 1 , 5 , 1,959 , 633,629㎡

 ❍ 토지 취득  건 필지 천원   : 2 5 124,260 27,912,855㎡  

   1. 대관령면 군유지 집단화사업 필지 천원: 4 122,407 , 27,280,000㎡

   2. 군유 일반재산토지 교환 필지 천원( ) : 1 1,853 , 632,855㎡



 ❍ 건물 취득  건 동 천원 : 3 16 2,701.45 , 13,446,000㎡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 동 천원1. : 10 414.1 , 1,946,000㎡

   2. 대관령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 동 천원: 2 560 , 1,500,000㎡

   3.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 동 : 4 1,727.35 , 10,000,000㎡ 천원 

 ❍ 토지 처분  건 필지 천원   : 1 5 1,959 , 633,629㎡

   1. 군유 일반재산토지 교( ) 환: 5필지 1,959 ,㎡  633,629천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3. 

전문위원 정유진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은 □ 

❍ 건당 취득하는 기준가격이 1 억원이상 또는 이상의 토지10 1,000㎡ 를   

취득하는 경우이고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에 따르면7 ( )

     취득에는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 , ( ), , 換地 교환 건, 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등이 해당됩니다, .

❍ 건당 1 처분하는 기준가격은 억원이상 또는 이상의 토지10 2,000㎡ 를   

처분하는 경우이며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변경계획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기준

  ❍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토지의 면적이 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30

   ❍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30 된 경우입니다.

제출된 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차 변경계획안2025 2 」은

토지 취득 건 필지 천원       : 2 , 5 , 124,260 , 27,912,855㎡

       건물 취득 건 동 천원 : 3 , 16 , 2,701.45 , 13,446,000㎡

토지 처분 건 필지 천원 이며       : 1 , 5 , 1,959 , 633,629㎡  

     - 변경 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는 총  건으로 천원       6 442,852 ,  30,007,703㎡

건물은 총  건으로 천원       10 6,310.54 ,  30,847,465㎡

기타 지장물 등 은 총 건으로 천원이 되겠습니다       ( ) 1 132,335 .

사업내용을 보면 □ 

먼저    1. 대관령면 군유지 집단화사업 토지매입『 』입니다.

    - 본 사업은 향후 우리군의 중 장기 공공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재산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

여 동계올림픽 개 폐회식장 인근에 위치한 강원개발공사 소유의 · 대

관령면 횡계리 번지 외 필지 를 매입344 3 122,407㎡ 하고자 하는 건으

로 총 사업비 백만원을 투입하여 년 월부터 년 월, 27,280 2025 10 2030 1

까지 년간 분납 매입할 계획이며 5 년 제 차 자체 지방재정 투자2025 2

심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1)을 받았

습니다.

    - 매입 예정지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와 인접하여 교통 접근성이 뛰IC

어나고 대관령 시가지 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평창올림, 

픽플라자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알펜시아리조트 등 주요 기반시설, , 

과 인접하여 향후 대규모 스포츠 관광 문화 복합 시설이나 전국· · ·

1) 년 제 차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시 조건부 승인됨 2025 2 .(2025.08.21.)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국제 규모 행사 시 입지 경쟁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2) 제 조3」 3)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의 기본방향으로 개발 활용 중심의 적극적 운용과 장래 행정수요 ·

계획적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를 명시하고 있고 제 조, 4 4)에

서는 취득시 고려사항으로 장래 필요한 공공용지 확보와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은 장래 행정수

요에 대응하고 군유지를 집단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등 법령상 요

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상 부지는 규모와 위치가 개발 잠재력이 높으므로 기후변화     - 

대응과 스포츠 관광 수요 확대 등에 따른 공공사업 수요증가에 선·

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토지 보상비 절감과 민간 개발선점 방지 예, 

산 집행 효율화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재산 가치의 상승도 기대되

며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한 대관령면 개발가능 예정지 기본구상 용, “

역 결과 대상부지가 전지훈련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가장 적” , 

합한 것으로 도출되어 있어 활용방안이 불명확한 토지 매입이라는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대상 부지가 연접하지 않고 단절되어 효율적 활용에 제약이  , 

2) 행정안전부 고시  제 호 시행 2025-22 , 2025. 3. 14. 

3) 제 조 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있어 다음  3 ( )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유지ㆍ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ㆍ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1. " " " " 

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2.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3. . 

4) 제 조 취득시 고려사항 4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

요한 경우 

2. 효율적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



있으므로 주변 사유지 추가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규모 예

산을 투입하여 매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단기 중기 활용계획을 구체화하여 매입 즉시 실행가능 하도록 준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관령면 개발가능 예정지 기본구상 용역 개요

용 역 명 대관령면 개발가능 예정지 기본구상 용역: ◦

용역기간  : 2024.10.21. ~ 2025.05.30◦

용 역 비 천원 : 26,400◦

용 역 사 와우엔지니어링 : ㈜◦

용역내용 개발여건 분석 개발가용지 분석 및 대상지 작성 : , , ◦

부지활용 기본구상 수립               

용역결과 가지 활용방안을 제시함 : 3 .◦

대규모 관광리조트 유치 전지훈련 특화 클러스터 조성              ( , ,

올림픽 복합 스포츠 파크              )

전지훈련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론      .⇒

  2. 군유 일반재산 토지교환 건입니다.『 』

본 건은 공동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주식회사  - ( ) 

중앙알앤디 소유의 대관령 횡계리 번지 중 와279-70 1,853㎡ 인근  군

유지 횡계리 번지 외 필지 중 279-114 4 1,959㎡를 교환하고자 하는 건

입니다.



     

공동주택 신축 개요

사업주체 주식회사 중앙알앤디: ◦

사업위치 대관령면 횡계리 번지 외 필지 : 279-70 5◦

대지면적  : 10,321㎡◦

용도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 2◦

규모 아파트 동 지하 층 지상 층  : 3 2 29◦

세대수 세대 : 210◦

건폐율 용적률  / : 12.94% / 226.9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조제 항    - 39 1「 」 5)에서는 일반재산과 사유

재산간의 교환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4

조제 항1 6)에서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

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에 맞게 교환하도록 일반재산의 교환 요건을 ( )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기준7)에서는 그 기준에 맞는 재산은 토지

5) 제 조 교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9 ( ) ① 일반

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 , , 

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 「

법률 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2.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3.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

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6) 제 조 교환 법 제 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 44 ( ) 39① 

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7) 제 조 교환 법 제 조제 항제 호 법 제 조 및 영 제 조의 제 항 영 제 조제 항18 ( ) 19 1 2 , 39 11 2 1 , 44 1① 

에 따라 교환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 



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재산과 . 

처분 재산이 토지로서 유사한 재산으로 판단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

조제 항44 2 8)에서 규정한 가격 기준에도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처분 재산 중 횡계리 번지 도로 는 당초 군    - 279-20 ( ) 1979.01.30. 

계획시설 횡계 소로 호 로 결정되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2-10 ) 「

관한 법률 부칙 제 조16」 9) 경과조치에 따라 년 월 일부터  2000 7 1 20

년이 경과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으나 사업시2020.06.30. 

행기간 경과로 최종 실효 고시되어 교환에 문제가 없는 2025.08.04.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횡계리 번지에 위치한 군계획시설 소공원 의 진입로 확    - , 279-117 ( )

보에 대한 주민 요구가 존재하므로 향후 주민 이용 편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도시과 의 의견대로 교환재산의 일부면적 제척 또( )

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과의 교환 시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전 답 구거 도로 잡종지 등의 지목을 망라하여 유사한 ( , , , , 

재산으로 봄) 

8) 제 조 교환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 44 ( ) ② 

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분의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4 3 

는 아니 된다.

9) 제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16 ( ) ①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15 1

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조의 48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년 월 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년 월 일2000 7 1 2000 7 1

년 월 일 이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2. 2000 7 2

ㆍ고시일



      

처분대상 토지 군유지 의 형태와 위치 경사도를 고려할 때 활용 가    - ( ) , 

치가 낮은 군유지를 처분하고 효용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사유지

를 확보하는 것으로 군유 재산의 효용성 제고와 토지 활용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취득 토지에 대한 활용 계획

을 구체화하고 민간 개발과 공공 편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한다, 

면 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

니다.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 절차󰋻

사인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 재산

신청①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

교환계획수립③ 

중기공유재산④ 

관리계획 반영

공유재산관리⑥ 

계획 반영

의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제출⑤ 

공유재산관리계획⑦ 

의결요청,

의결승인

상호교환협의② 

재산상호감정⑧ 

교환계약체결⑨ 

차액정산⑩ 

소유권이전등기⑪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업무편람 2024 p219※ 



  3.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 변경 건입니다.『 』

    본 건은 제 회 정례회- 262 (2020.12.21. 에서 평창읍 여만리 번지 외 ) 13-1

필지 토지 및 지장물 취득 건과 평창읍 상리 산 번지 외 6 129,124 1㎡ 

필지 와 대화면 하안미리 산 번지 외 필지 1 1,290,428 387-1 1㎡

에 대한 국공유림 교환 건에 대하여 승인3,008,867㎡  받았고,

    제 회 임시회- 280 (2022.11.08. 에서 해당 부지에 산림문화센터 동과 숙) 1

박동 동 연면적 의 건물 신축을 승인6 964.25㎡  받았으며

금회에 부족한 객실 수를 추가하기 위하여 억원의 사업비로     - 19 숲속

의 집 동 연면적 의 건물 신축10 414.1㎡ 으로 변경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제출 현황“ ” ( )󰋻

  

구    분 제 회 정례회262 (’20.12) 제 회 임시회280 (’22.11) 제 회 임시회306 (’25.9)

안   건 년 공유재산관리계획2021
년 공유재산관리계획2022

차 변경계획3

년 공유재산관리계획2025

차 변경계획안2

취득내용

토지○ 

평창읍 여만리  - 13-1 

외 필지    6 129,124㎡

천원   617,724

국공유림 토지교환○ 

평창읍 상리 산 외 필지 - 1 1

   1,290,428㎡  

천원   1,881,185

지장물○ 

건 천원 - 1 40,000

건물○ 

동  - 7 964.25㎡

   3,637,000천원

건물○ 

 - 10동 414.1㎡  

천원   1,946,000

총사업비 백만원8,000 백만원8,400 백만원12,604

당초 승인받은 건물 기준가격과 총사업비 모두 이상 증액되어     - 30%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10)에 해당하며 숲속의 집 동 신축, 10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 7 ( ) 「 」 ④ 

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 부족한 객실을 보완하여 숙박 수용능력 확충과 수익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체류형 관광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운영 시 투자 규모. 

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과 인근 관광시설과의 연계 ·

마케팅 전략 계절별 운영 프로그램 개발 지속가능한 시설 관리 방, , 

안 등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마련한다면 고부가가치의 대표 관광거

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대관령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 건입니다.『 』

본 사업은 대관령면 용산리 번지 군유지 창고용지 에  - 1-106 ( , ) 건물 동2

연면적 지상 층 백만원( 560 , 1 , 1,500 )㎡ 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대

관령면 환경미화원 대기시설의 협소와 재활용 선별장의 사유지 임시 

사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년도 본예산에 백만원을 편성2025 900

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백만원을 회 600 2

추경에 증액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

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대상부지는 대관령 농기계임대사업소 잔여부지를 분할하여 활용하    - 

는 군유지로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계약심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위치, 

와 접근성 측면에서 업무 효율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

다.

차고지 및 대기실 재활용 선별장 조성은 환경미화원의 업무처리와      - ,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1.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2. 

토지의 면적이 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3. 30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30 다만 공사 . ,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휴식 등을 위한 거점 공간이므로 시설 협소와 노후로 인한 업무 비

효율을 해소하고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로서 필요성

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초기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사업    - , 

비 산정과 계획 검토를 통해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

니다.

  5.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 변경 건입니다.『 』

본 사업은 년 월 제 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년도 공유 - 2023 3 283 “2023

재산관리계획 제 차 변경계획안 에 반영되어 용평면 용전리 번1 ” 71-2

지 외 필지 3 11,140㎡와 부지 내 학교 등 건물 동 에 대한 2 1,028.07㎡

취득계획이 승인되었고 금회 건축물 동 신축 연면적 4 ( 1,727.35 , ㎡

백만원10,000 )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

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제출 현황“ ” ( )󰋻

    

구    분 제 회 임시회283 (’23.3) 제 회 임시회306 (’25.9)

안   건
년 공유재산관리계획2023

차 변경계획안1

년 공유재산관리계획2025

차 변경계획안2

취득내용

토지○ 

용평면 용전리  - 71-2 

외 필지    3 11,140㎡

천원   1,950,720

건물 기존( )○ 

동 천원 - 2 1,028.07 1,200,000㎡ 

건물○ 

 - 4동 1,727.35㎡  

천원   10,000,000

총사업비 백만원12,600 백만원16,020

총사업비가 당초 억원에서 억 천만원으로 증액되어       - 126 160 2 27.1%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11)은 아니며 현재 학교시설의 리모델링 및 진  

입로 공사가 완료되었고 신축 건물은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어         

년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2026 .

제출된 계획안의 특이사항은 없으며 귀농 귀촌 창업 지원을 통해  - , ·

도시민의 귀농에 대한 관심과 지역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

업의 조기 준공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고 향후 운영단계

에서도 건물이 유휴화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효과적인 운영 전략

을 면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4. : 회의록 참조《 》

심사결과 원안의결5. : 

소수 의견 요지 6. : 없음《 》

기타 필요한 사항 7. : 없음《 》

붙임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차 변경계획안 부2025 2 1 .【 】

1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 조 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6 ( ) 「 」 

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분의 이상 증가 100 30 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

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한 사업) .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합계

토지 4 318,592 2,094,848 6 442,852 30,007,703 2 124,260 27,912,855

건물 7 3,609.09 17,401,465 10 6,310.54 30,847,465 3 2,701.45 13,446,000

기타 1 132,335 1 132,335

취

득

매

입

토지 3 10,036 1,460,610 4 132,443 28,740,610 1 122,407 27,280,000

건물 7 3,609.09 17,401,465 10 6,310.54 30,847,465 3 2,701.45 13,446,000

기타

교

환

토지 1 308,556 634,238 2 310,409 1,267,093 1 1,853 632,855

건물

기타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1 132,335 1 132,335

합계

토지 1 530,000 636,000 2 531,959 1,269,629 1 1,959 633,629

건물

기타

처

분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교

환

토지 1 530,000 636,000 2 531,959 1,269,629 1 1,959 633,629

건물

기타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년도 제 차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목록2025 2
단위 천원( : , )㎡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
처분
시기

취득처분
사유

비 고
소유자지목 소재지 수량

토지 취득 합계 건 필지 (2 , 5 ) 124,260 27,912,855

소계 건 필지1 , 4 122,407 27,280,000

1 전 대관령면 횡계리 344 95,956 20,700,000 2030

대관령면 
군유지 

집단화사업 

강원
개발
공사

2 전 대관령면 횡계리 364-10 24,186 6,100,000 2030

3 전 대관령명 횡계리 344-115 2,135 433,000 2030

4 대 대관령면 횡계리 371-36 130 47,000 2030

소계 건 필지1 , 1 1,853 632,855

1 전 대관령면 횡계리 279-70 1,853 632,855 2025
군유 일반재산 

교환 

㈜ 
중앙알
앤디

건물 취득 합계 건 동 (3 , 16 ) 2,701.45 13,446,000

1 임 평창읍 여만리 산46 414.1 1,946,000 2026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

평창군

2
창고
용지

대관령면 용산리 1-106 560 1,500,000 2025

대관령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

평창군

3
학교
용지

용평면 용전리 71-2 1,727.35 10,000,000 2026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
지 조성

평창군

토지 처분 합계 건 필지 (1 , 5 ) 1,959 633,629

1 전 대관령면 횡계리 279-114 745 255,535 2025

군유 일반재산 
교환 

평창군

2 전 대관령면 횡계리 279-115 97 33,271 2025

3 전 대관령면 횡계리 279-116 415 142,345 2025

4 전 대관령면 횡계리 279-117 545 186,935 2025

5 도로 대관령면 횡계리 279-20 157 15,543 2025




